
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2]

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업체의 선정기준(제57조제4항 관련)
항 목 가중치 적용기준

1. 서류의 정확도
  가. 구매국의 정부기관 발행의 구매

의향서(LOI) 제시(원본)

(10)
7 가.항목과 나.항목이 중복되는 경

우에는 가.항목을 적용한다.
  나. 구매의향서(LOI)에 준하는 경우 7  구매국 정부가 LOI를 발행하지 

아니하는 경우
  다. 현지무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

터 공식문서에 의한 추천획득
(단순확인의 경우 제외)

3

2. 방산물자의 수출기여도(최근 3년
간)

  가. 해당국가에 대한 수출실적
  나. 해당품목의 수출실적
  다. 해당국가에 대한 해당품목 수출 

실적
  라. 유사품목의 수출실적
  마. 기타(당해연도 수출실적·수출허

가 현황 등)

(55)

10
10
20

10
5

 가중치×연도별 배점비율
  × 해당업체 실적

신청업체 중 최다실적
※ 연도별 배점비율
    해당연도 - 2년 : 20%
    해당연도 - 1년 : 30%
    해당연도       : 50%
※ 다만, 함정 등과 같이 제작기

간이 2～3년 이상 소요되는 
품목이 최근 3년내에 수출실
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주
연도를 해당연도로 소급하여 
적용한다.

※ 다른 수출업체를 통하여 수출
한 제조업체의 수출실적은 가
중치의 75퍼센트를 적용한다.

3. 수출상담 노력도
  가.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

가승인의 유효기간내의 경우

(25)
10

 
 기득권을 인정하되, 악용시에는 
추천에서 제외한다.

  나. 수출예비승인, 국제입찰 참가승
인 또는 견본수출허가의 신청횟
수가 많은 업체

5  최근 3년간 해당국가에 대한 신
청횟수가 많은 업체순으로 각각 
5점, 3점 및 2점을 배정한다.

  다. 판촉활동(관련인사 등의 초청) 10



4. 수출상담 유리도
  가. 자체 생산시설 보유
  나. 해당국가에 현지 지사 설치

(5)
3
2

 

5. 수출상담 진행보고 등 5  해당국가, 해당품목에 대한 수
출상담보고등을 기준으로 우수
한 업체순으로 각각 5점, 3점 
및 2점을 배정한다.

6.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 가. 경 고
  나. 형사처벌

(-15)
-5
-10

 최근 3년간의 통제를 기준으로 
1회 위반시마다 누적 적용한다.


